
연락처 I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33~5

단     계 수출희망 수출진입 수출확장 수출주력

지 원  대 상

수출 희망·준비 
기업 
(평가점수 80점 
이상)

※ 유관기관 수출 

관련 지원프로 
그램 참여기업  
우대(가점 부여)

수출실적

연 $100만 

미만 

(서비스업은 

$30만 미만)

수출실적 

연 $100만    

~$500만

(서비스업은  

$30만~$150만)

수출실적 

연 $500만  

이상

(서비스업은 

$150만 이상)

기업당 한도 최대 3억원 30억원*

매출액 한도 사정특례
매출액의 

1/2~1/4

매출액의 

1/2~1/3

매출액의 

1/2

보  증  료 △0.3%p △0.2%p

보 증 비 율 100% 90% 이상

보 증 구 조
장기자금

(5년 분할)

장기자금 

(5년 분할)

중기자금

(3년 분할)
단기자금

비금융 지원

* 무역금융인 경우 최고보증한도 70억원 적용

수출 역량단계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수출역량강화 

컨설팅

무역 전문교육 

및 컨설팅

R&D 컨설팅, 

무역실무 교육

무역 전문인력 

Job Matching 

프로그램 

해외 마케팅 

프로그램 

판로 다변화 

프로그램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1동 

TEL : 02)2110-6350   FAX : 02)2110-0666

올해 수출지원사업 
끝났다구요?

아직 아닙니다!
’16년 말 이전에 아직 사용가능한 지원사업 안내

“

“

 주요 수출기업 수출확대 방안모색
    • 그간 추진해온 수출기업 간담회(매월2회), 현장방문(매주 2개사)  

대상기업을 주요 수출기업으로 전환(서울청장 주관)

    • 서울 주력 5大 업종 단체와 각 수출T/F팀을 매칭*, 공동으로 수출

상위 기업 애로조사 및 신속한 해소를 통한 수출확대 제고

 수출 총력 분위기 조성 및 온라인 수출 강화
    • 서울수출지원협의회(수은, 무보 등 12개기관) 역량을 활용, 수출촉진

자금 확대, 무역보험 특례지원 등을 통한 수출 총력 대응 

    • 전략품목인 소비재 수출촉진 상담회 개최(7회, 210개사, SBA 등과 협업)

   • 중소중견기업·수출애로상담센터 운영(02-2110-6330~6)

사업소개

 사업명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수출지원기관의 해외마케팅, 수출금융·보증 등을 지원하며 23개 

수출지원유관기관 사업 참여시 우대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신청 전년도 수출실적(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이하인 기업

 신청 기간 : 2016년 10월 26일 ~ 11월 8일

 신청 방법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 접수

(신청 절차) ①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
go.kr) 접속 → ②회원가입·로그인 → ③수출지원사업 → ④수출유망
중소기업 사업신청 → ⑤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 ⑥신청완료
(접수 마감) 마감일 18:00까지 입력 완료한 업체만 인정
(신청문의) 홈페이지 가입 등 :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원균 과장 / 
055-751-9774 신청자격 등 기타문의 : 각 지방청별 수출지원센터

 사업명 : 수출중소기업특례보증(종합지원프로그램)
    •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역량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세 극복과 수출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

’16년 말 이전에 아직 사용가능한 지원사업 안내

강남지사

서울동부영업본부

서울지역 수출지원 12개 유관기관이 
함께 수출확대를 위하여 

달려갑니다!

예산이 소진되어 보증이 힘들다구요! 
아닙니다! 정부의 추경예산편성을 통해

서울의 수출기업에게 연말까지 

2,700억원이 보증 가능합니다!
(기존) 1조 1,870억원 → (변경) 1조 2,960억원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서울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또는 용역납품) 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까지 

이를 인정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단, 수출

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대출한도 : 기업당 2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및 중소Plus+단체보험 가입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해외수요처 

연계 R&D 성공제품, 직매입 계약을 체결한 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및 GMD 매칭 중소기업, 수출실적 향상기업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유망소비재산업 관련 제품 수출기업은 40억원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내에서 수출

계약액의 90%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70% 또는 최근 6개월간 수출실적 

범위 내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

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연락처 I 서울서부(구로, 영등포 등) 02-6678-4123 

         서울강남(강남,서초등) 02-2156-2205 

        서울북부(중구, 용산 등) 02-769-6415

연락처 I 영업부서(지사) T: 02-1588-388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참조 : www.ksure.or.kr

● 특례지원제도 ● 

(부채과다기업 지원가능)

 제도개요

    • 수출초보(급증)기업으로서 한도가 부족하거나, 부채비율 과다 등

으로 지원제한대상에 해당된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지원종목 
    • 수출신용보증(선적전/Nego), 수출보증보험

 신청자격
    • 수출초보기업 또는 수출급증기업*
        *  수출초보기업 : 수출계약서 보유중으로 연간 수출실적 U$50만이하 또는 

설립 5년이내인 연 수출 U$100만이하 기업

        *  수출급증기업 : 연간(최근 6개월) 수출실적이 前 동기대비 10% 이상 증가 기업

 지원 내용

    • 특례인수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용제한 해제 및 한도 증액책정

 신청 방법

    •본사 고객센터(지사)를 통해 지원요건 확인 후 서류신청

 이용 제한

    •수출기업(대표 포함)이 연체 등으로 신용관리대상인 경우 등

● 수출희망보증 ●

 제도개요

    • 창업 중소기업의 수출 관련 무역금융 대출을 지원하는 보증 프로그램

    • 기업의 기술경쟁력, 수출가능성을 평가하여 보증지원

 지원종목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신청자격
    • 전년도(또는 최근1년) 수출실적 50만불 이하인 기업 또는

    • 수출계약 체결후 수출준비중인 수출초보(예비)기업

 지원 내용
    • 업체당 1.5억원이내 지원

    • 보증비율 100%, 보증료 50% 할인

 신청 방법
    •본사 고객센터(지사)를 통해 지원요건 확인 후 서류신청

 이용 제한
    •수출기업(대표 포함)이 연체 등으로 신용관리대상인 경우 등

● 패키지증권 ●

 제도개요
    • 중국 수출기업 및 유망 소비재품목 수출기업에게 공사 기존 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일괄 지원하는 제도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신용보증(Nego), 단기 Plus+보험

 신청자격
    • 공사등급 F급 이상, 전년도(최근1년) 수출실적 U$3백만 이하로서

        - 중국 수출비중 10% 이상 또는 

        - 중기청 “차이나 하이웨이 프로그램” 선정/참여 또는 

        - 산업부 지정 수출 유망중소기업 품목 생산기업

 지원 내용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최대 3억원, 수출신용보증(Nego) 최대 U$30만, 

단기 Plus+보험 최대 U$50만

    • 수입자신용조사 서비스(연간 10회 무료)

    • 보증(보험)료 할인 : 종목별 20%~50%

 신청 방법

    •본사 고객센터(지사)를 통해 지원요건 확인 후 서류신청

 이용 제한

    •수출기업(대표 포함)이 연체 등으로 신용관리대상인 경우 등

 사업명 : 수출금융융자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해외유통망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지원

 신청 자격
    •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신청 기간 : 연중수시(예산소진시까지)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신청 

포함)이 필요

 신청 방법

융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신청 포함)이 

필요

*  단, 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과 개성공업지구 영업기업, 특별재난지역(울산 

중구 포함) 소재 재해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생략가능(오프라인 수시 신청 가능)

*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

애로)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생략 가능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47%(’16 4/4분기, 변동)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최근 12개월 수출실적이 그 전 12개월 수출실적 대비 20% 이상 증가한 기업, 

유망소비재산업(별표18) 관련 제품 수출기업은 360일 이내

정책자금이 소진되었다구요? 아닙니다!

정부의 추경예산편성을 통해

서울의 수출기업에게 연말까지 200억원이 

지원 가능합니다!

(기존) 184억원 → (변경) 399억원

기존에 부채비율이 높아 보증이 

힘드셨다구요? 아닙니다! 특별심사를 통해 

기존 부채비율 제한의 두배도 보증가능!


